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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구조문대비표

技術士法

第3條(技術士의職務) ①技術士는科學技術에관한전문적應用能

力을필요로하는사항에대하여計劃·硏究·設計·分析·調

査·試驗·施工·감리·評價·診斷·사업관리·技術判斷·

技術仲裁또는이에관한技術諮問과技術指導를그職務로한

다.

<신 설>

②·③(생략)

기술사법

第3條(技術士의職務) ①

시험운전·사업관리·기술판단(기술감정을 포함한

다)

.

②정부, 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

기술사직무와관련된공공사업을발주하는경우에는기술사를

사업에우선적으로참여하게할수있다.

③·④(현행②·③같음)

제3조의2 (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) ①기술사제도에관한중요

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과학기술부에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

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한다)를둔다.

②위원회는다음각호에관한사항을심의한다.

1. 제3조제1항에따른기술사의직무의조정

2. 제5조에따른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수립

3. 제5조의5에따른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의구축·운영

4 .그밖에기술사제도의발전에관한사항으로서과학기술부장

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

③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한 30인 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

다.

④위원회의위원장은과학기술부차관이되며, 위원은다음각호

의자가된다.

1 .대통령령이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고위공무원단에속

하는공무원이나이에상당하는공무원 : 15인이내

2 .과학기술과기술사제도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서

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과학기술부장관이위촉하는자 :

9인이내

3 .제1 4조에따른기술사회의회장이추천하는자중에서과학기

술부장관이위촉하는자 : 5인이내

⑤제4항제2호와제3호에따른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, 연임

할수있다. 다만, 위원의사임등으로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

전임위원의남은임기로한다.

⑥위원회의운영과그 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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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4條(誠實義務) 技術士는성실히職務를수행하여야한다.

第5條(技術士活用施策)①政府는技術士의科學技術에관한專門

知識이産業技術發展에이바지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음各

號의내용이포함된技術士活用施策을수립하여施行하여야한

다.

1. 技術士의長·短期需給展望및計劃

2. 技術士의活用을奬勵하기위한施策

3. 技術士의육성과技術能力의향상을위한施策

4. 기타技術士職務의발전을위하여필요한施策

<신 설>

②第1項의規定에의한技術士活用施策의수립및施行에관하여

필요한사항은大統領令으로정한다.

제5조의2 (국가간기술사활용촉진) 과학기술부장관은기술사의국

가간활용촉진을위하여국제교류협력등에관하여필요한조치

를할수있다.

<신 설>

다.

제4조(성실의무등) 기술사는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하며, 품위

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.

第5條(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수립) ①

각호에관한 기술사제도발전

기본계획을 3년마다 .

1. 기술사에대한장·단기수요와공급

2. 기술사활용의장려

3. 기술사육성과기술능력향상

4. 기술사종목의신설·변경및폐지

5. 기술사의업무영역설정을위한시책의강구

6. 그 밖에기술사제도의발전을위하여과학기술부장관이필요

하다고인정하는사항

②제1항에따른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

.

제5조의2 (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발급등) ①기술사는과학

기술부장관에게국가간협약등에따른기술사자격의상호인정

에 필요한자격요건을갖추었는지에대한심사를요청할수 있

다.

②과학기술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심사요청을받았을때에는

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 자격

유무를확인하여야한다.

③과학기술부장관은제1항과제2항에따른심사결과그자격요

건이인정될때에는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발급하여야

한다.

④제2항에 따른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구

성·운영,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.

⑤제3항에따른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발급절차등에관

한세부적인사항은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.

제5조의3 (기술사의교육훈련) ①과학기술부장관은기술사가직무

에관한전문지식과기술능력을유지·향상시키고, 국가간기술

사자격의상호인정에필요한교육훈련요건을충족할수있도록

교육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.

②기술사는제1항에따라과학기술부장관이실시하는교육훈련

을받아야한다. 다만, 기술사가다른법령에따라이수한교육훈

련이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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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 설>

<신 설>

른교육훈련을이수한것으로본다.

③제2항에따라교육훈련을받아야할 기술사를고용하고있는

사용자는기술사가교육훈련을받는데에필요한경비를부담하

여야하며, 경비부담을이유로그기술사에대하여불이익을주

어서는아니된다.

④제1항에따른교육훈련의대상·방법·기준·절차및교육기

관,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.

제5조의4 (근무처와경력등의신고와관리) ①기술사는근무처·

경력및학력등(이하“근무처등”이라한다)의관리에필요한사

항을과학기술부장관에게신고할수있다. 신고사항을변경할때

에도또한같다.

②과학기술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신고를받았을때에는기술

사의근무처등에관한기록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유

지·관리하여야하며, 기술사가신청할경우에는기술사의근무

처등에관한증명서(이하“기술사경력증명서”라한다)를발급하

여야한다.

③과학기술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

나업체의장에게제1항에따라신고받은근무처등의확인을요

청할수있다. 이경우확인요청을받은기관이나업체의장은특

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

2. 지방자치단체
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와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따른학교

4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한국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

원법」에따른광주과학기술원및「기능대학법」제2조제1호의

규정에따른기능대학

5. 신고한기술사가소속된업체

④기술사가제1항에따른신고나변경신고를할 때에는근무처

등을거짓으로신고하여서는아니된다.

⑤제1항과제2항에따른기술사의근무처등의신고, 기술사경력

증명서의발급과관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과학기술부령

으로정한다.

제5조의5 (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의구축·운영) ①과학기술부장

관은기술사의효율적인활용·관리와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

인정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기술사의근무처·경력·학

력및교육훈련등에관한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(이하“종합정

보시스템”이라한다)을구축·운영할수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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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 설>

第6條(技術士事務所의開設登錄등) ①技術士가개업하기위하여

사무소를개설하고자하는때에는과학기술부장관에게등록을

하여야한다. 이경우2인이상의技術士가합동사무소를개설할

수있다.

②第1項의規定에의하여技術士事務所의登錄이된경우에는과

학기술부장관은그登錄事實을국가기술자격법제1 0조의規定

에 의한해당技術士의關聯主務部長官(이하“主務部長官”이라

한다)에게통보하여야한다.

③(생략)

④技術士事務所의登錄基準·登錄節次기타필요한사항은大

統領令으로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第8條(登錄事項의변경또는休業·廢業의申告) ①第6條第1項의規

②과학기술부장관은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·운영하기위하여

관계중앙행정기관이나기술사관련협회등(이하“관계중앙행

정기관등”이라한다)의장에게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필

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. 이경우그요청을받은관계

중앙행정기관등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

다.

③종합정보시스템의구축·운영에관하여그 밖에필요한사항

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.

제5조의6 (기술사직무수행의대가) 국가·지방자치단체및 ?정부

투자기관관리기본법? 제2조에따른정부투자기관은기술사가

제3조에따른직무와관련하여설계도서·평가서·감정서·시

제품·주형물및소프트웨어등(이하“설계도서등”이라한다)을

작성하거나제작하는경우에는그품질을보장할수있도록적정

한대가를지급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.

第6條(技術士事務所의開設登錄등) ①

합 동 기 술 사 사 무 소 (이 하 “ 합 동 사 무 소 ”라 한

다)

.

②제1항에따라기술사사무소(합동사무소를포함한다. 이하같

다) 「국가기술자격법」

제1 0조에따른

.

③(현행과같음)

④제1항에따라합동사무소를개설할때에는다음각호의요건

을모두갖추어야한다.

1. 대통령령이정하는보조인력을 3인이상확보할것

2. 합동사무소의운영에관한규약을작성할것

⑤기술사사무소의등록절차, 제4항제2호에따른규약의작성과

기재사항, 그밖에합동사무소의개설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

통령령으로정한다.

제6조의2 (기술사사무소의표시등) ①제6조제1항에따라기술사

사무소의개설등록을한 기술사(이하“사무소등록기술사”라한

다)는 기술사자격증과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을등록된기술

사사무소의보기쉬운곳에게시하여야한다.

②사무소등록기술사는기술사사무소에기술사의직무수행일지

와감리기록등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장부를비치하고, 필요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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定에의하여技術士事務所의開設登錄을한技術士(이하“事務所

登錄技術士”라한다)가그登錄한사항을변경하거나休業또는廢

業한때에는이를과학기술부장관에게申告하여야한다.

②(생략)

第1 1條(서명날인) ①事務所登錄技術士가職務遂行과관련하여設

計圖書또는報告書(이하“設計圖書등”이라한다)를작성한경우

에는그設計圖書등에서명날인하여야한다. 設計圖書등의일부

를변경한경우에도또한같다.

②事務所登錄技術士가第1項의規定에의하여서명날인할때에

는국가기술자격법제1 0조의규정에의하여취득한자격의해당

기술분야및資格種目을명시하여야한다.

<신 설>

第1 2條(登錄取消) 과학기술부장관은事務所登錄技術士가다음各

號의 1에해당하는때에는당해技術士事務所의登錄을取消할

수있다. 다만, 제1호또는제3호에해당하는때에는그등록을취

소하여야한다.

1. ∼3. (생략)

4. 기타이法또는이法에의한命令이나처분에위반한때

<신 설>

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.

第8條(登錄事項의변경또는休業·廢業의申告) ①사무소등록기

술사

.

②(현행과같음)

第1 1條(서명날인) ①기술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거나 제작

한

설계도서등 설계도서등

.

②기술사가제1항에따라

「국가기술자격법」제1 0조에따라

.

제1 1조의2 (기술사사무소실적의신고등) ①사무소등록기술사는

제3조에따른기술사의직무와관련하여기술사사무소가수행

한실적의관리에필요한사항을과학기술부장관에게신고할수

있다. 신고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.

②과학기술부장관은제1항에따른신고를받았을때에는기술

사사무소의실적에관한기록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유

지·관리하여야하며, 그기록을필요로하는자가신청할경우에

는 기술사사무소의실적에관한증명서(이하“기술사사무소실

적증명서”라한다)를발급하여야한다.

③과학기술부장관은제3조에따른직무를기술사사무소에의뢰

한자에게제1항에따라신고받은내용의확인을요청할수있다.

이경우확인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

여야한다.

④사무소등록기술사는제1항에따른신고나변경신고를할 때

에는그실적을거짓으로신고하여서는아니된다.

⑤제1항과제2항에따른기술사사무소의실적의신고, 기술사사

무소실적증명서의발급과관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과학

기술부령으로정한다.

第1 2條(登錄取消)

각호의어느하나

.

1. ∼3. (현행과같음)

<삭 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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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 0조(권한의위탁) 이법에의한과학기술부장관의권한은그일

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기술사회또는기술사관련업

무를수행하는기관·단체의장에게위탁할수있다.

第2 1條(罰則) ①(생략)

②第1 0條의規定에위반하여技術士事務所또는이와유사한명

칭을사용한者는 300萬원이하의罰金에處한다.

第2 2條(過怠料) ①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는 50萬원이하의

過怠料에處한다.

1. 第8條第1項의規定에의한申告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申

告한事務所登錄技術士

2. 第1 1條의規定에위반하여設計圖書등에서명날인하지아니

하거나해당기술분야또는資格種目을명시하지아니한事務

제1 3조의2 (수수료) ①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과

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. 다

만, 제2 0조제1항에따라권한이위탁되는경우에는해당수탁기

관이정하는수수료를그수탁기관에납부하여야한다.

1. 제5조의2제3항에따라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발급받

으려는자

2. 제5조의4제2항에따라기술사경력증명서를발급받으려는자

3. 제1 1조의2제2항에따라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발급받으

려는자

②제1항에따른수수료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감액하

거나면제할수있다.

③제1항 본문과제2항에따른수수료의금액, 감액및 면제기준

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.

④제1항 단서에따라수탁기관이수수료를정할때에는기준을

정하여과학기술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. 승인을얻은기준

을변경할경우에도또한같다.

제2 0조(권한의위탁) ①과학기술부장관은다음각호에관한권한

이나업무를제1 4조에따른기술사회나기술사관련업무를수행

하는기관이나단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이나단체의장

에게위탁할수있다.

1 .제5조의3에따른교육훈련의실시

2 .제5조의4에따른근무처등의신고

3. 제5조의5에따른종합정보시스템의구축·운영

4. 제6조에따른기술사사무소의개설등록

5. 제8조에따른등록사항의변경, 휴업또는폐업신고의수리

6. 제1 1조의2에따른사무소등록기술사의실적관리

7.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

②과학기술부장관은제1항에따라권한이나업무를위탁받은

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그위탁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

의일부나전부를지원할수있다.

第2 1條(罰則) ①(현행과같음)

<삭 제>

第2 2條(過怠料) ①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00만

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.

1. 제1 0조를위반하여기술사사무소나이와유사한명칭을사용

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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所登錄技術士

3 .第1 8條第1項의規定에의한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보

고한事務所登錄技術士

4. 第1 8條第1項의規定에의한關係公務員의檢査를거부·방해

또는기피한事務所登錄技術士

<신 설>

②第1項의規定에의한過怠料는大統領令이정하는바에따라

과학기술부장관이賦課·徵收한다.

③第2項의規定에의한過怠料處分에불복하는者는그처분의

告知를받은날부터3 0日이내에과학기술부장관에게異議를제

기할수있다.

④第2項의規定에의한過怠料處分을받은者가第3項의規定에

의하여異議를제기한때에는과학기술부장관은지체없이管轄

法院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, 그통보를받은管轄法院은非

訟事件節次法에의한過怠料의裁判을한다.

⑤第3項의規定에의한기간내에異議를제기하지아니하고過怠

料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國稅滯納處分의예에의하여이를

徵收한다.

2. 제1 1조를위반하여설계도서등에서명날인하지아니하거나

해당기술분야나자격종목을명시하지아니한기술사

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00만원이하의과태

료에처한다.

1. 제5조의3제2항에따른교육훈련을정당한사유없이받지아

니한기술사

2. 제5조의3제3항에따른경비를부담하지아니한자

3. 제5조의4제4항을위반하여근무처등을거짓으로신고한기술

사

4. 제8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

사무소등록기술사

5. 제1 1조의2제4항을위반하여실적을거짓으로신고한사무소

등록기술사

6. 제1 8조제1항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

사무소등록기술사

7. 제1 8조제1항에따른관계공무원의검사를거부·방해하거나

기피한사무소등록기술사

③제1항과제2항에따른

.

④제3항에따른

.

⑤제3항에 따른 제4항에

따라

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따른 .

⑥제4항에따른

현 행 개 정 안

부 칙

①(시행일) 이법은공포후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.

②(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에관한특례) 제5조제1항의개정규정

에따른최초의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은이법시행후6월이

내에수립하여야한다.

③(벌칙과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)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

칙과과태료의적용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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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축구조설계기준」- 제7장(강구조) 개정내용보완

1. 개정내용

지난9월호에소개된「건축구조설계기준」- 제7장(강구조) 개정내

용중중앙건설심의위원회보완사항으로주) 내용이추가되었음을

알려드립니다. 

주) 1) 괄호안의제품은가능한한사용하지않는다.

2 )는KS B1010에의거하여수소지진파괴민감도에대하여합격된

시험성적표가첨부된제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. 

주) 1 )은KS B1010에의거하여수소지진파괴민감도에대하여합격

된시험성적표가첨부된제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. 

주) 1 )은KS B1010에의거하여수소지진파괴민감도에대하여합격

된시험성적표가첨부된제품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. 

<표0701.6.1.2(1)> 볼트, 고력볼트등의제품규격

번호 명칭 종류

KS B 1002 육각볼트 보통형

마찰접합용고장력육각볼트,
1종: F8T·F 1 0 ( F 8 )·F 3 5

KS B 1010 육각너트, 평와셔의세트
2종: F10T·F10 ·F 3 5

(볼트, 너트, 와셔)
( 3종): (F11T)·F 1 0·F 3 5

4종: F13T2 )·F 1 32 )·F 3 5

KS B 1012 육각너트 보통형

KS B 1324 스프링와셔

KS B 1326 평와셔

KS F 4512 건축용턴버클볼트 S, E, D

KS F 4513 건축용턴버클몸체 ST, PT

KS F 4521 건축용턴버클

<표0701.6.3.2(1)> 고력볼트의재료강도 ( N / m m2)

강도 강종 F 8 T F 1 0 T F 1 3 T1 )

Fy 6 4 0 9 0 0 1 , 1 7 0

Fu 8 0 0 1 , 0 0 0 1 , 3 0 0

<표0710.3.1.3> 고력볼트의설계볼트장력, kN

종류 호칭 M 1 6 M 2 0 M 2 2 M 2 4

F 8 T 8 3 . 4 1 3 0 1 6 2 1 8 8

F10T 1 0 4 1 6 2 2 0 1 2 3 3

F 1 3 T1 ) 1 3 5 2 1 1 2 6 1 3 0 3


